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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3.2. 감정평가 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향양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

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본 감정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및「감정평가 실무기

준」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

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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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

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

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

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

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

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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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2.1.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2.2. 건물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5.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

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

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건물

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므로, 「감

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

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감정평

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2월 06일입니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

준으로 할 수 있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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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7. 그 밖의 사항

1)

2)

3)

4)

5)

6)

본건은 2025년 01월 31일~2025년 02월 06일자로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적사항, 가치형성요인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1, 2)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건물 일련번호(가)에 제시외건물(㉠~㉡)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2)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고

있는 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 ㉢은 소유자가 지은 건물인 것

으로 탐문되었으나 경매 진행 시 포함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

조)

현황 도로 표시는 지적 및 항측도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고려된 것이며, 본건 토지 일련번호(1~4)는 인

접 필지와의 정확한 지적 경계 파악을 위하여 측량 등을 요하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1~4)는 토지대장상으로 2024.04.12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것이 확인되었으

니, 경매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 등의 사유로 건축물현황도 및 육안에

의한 개략 추정 등을 토대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 시, 이에 대한 재확인이 요구됩니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4) 지상에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 약 10여주가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인하여 육안에 의한 외부관찰로 개략 판단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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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 공법상 제한사항

1~4

일련
번호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혼선생묘(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 용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소재지

계획관리지역

대 주거기타

4 단독주택

대 주거기타 계획관리지역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372 세로(가)
부정형

평지
293,600 -

53 세로(가)
사다리

평지
319,200 

일부

현황

도로

2 353-12

2024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205
부정형

평지

1 351-45

세로(가) 296,800 

일부

현황

도로

계획관리지역

도로접면
형상
지세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준

3 353-13 대 주거기타 계획관리지역 3 세로(가)
부정형

평지
287,400 -

356-16 대

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

3.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상황

❚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

가 2006.11.23 보통

일련
번호

구조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층수 주용도 사용승인일자 관리상태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경량철골구조 116.8 116.8 지상1층 단독주택

본건 토지 일련번호(1, 2)는 지목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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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
2024-07-16 60,000 625,000 ㄱ

향양리

356-11

대

(주거나지)
계획관리지역

96

토지단가
(원/㎡)

기호
거래가격

(천원)

면적(㎡)
거래시점

연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소재지

ㄴ
향양리

390-33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지역

344
2022-05-19 390,000 668,000 

247.25

- 배분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출 (건물 사용승인일자: 1998-09-19)

  {390,000,000원-(247.25㎡×1,200,000원/㎡×27/50)}/344㎡ ≒ 6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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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인근지역 가격수준

4. 경매통계

기간

1년간 평균

용도

단독주택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50.58% 50.58%

a
향양리

368-9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지역 763 2024-05-31 담보 692,000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출처: 태인경매정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1

1,963

2023-01-30 경매 590,000 

d
향양리

356-15

대

(주거나지)

지역 낙찰건수

순수 농촌지대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세로(가) 약 600,000~670,000 내외 -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가격수준(원/㎡) 비고

211 2023-02-20 담보 607,000 

2024-09-27

경매 573,000 

e
향양리

356-6 외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지역 136

b
향양리

317-6

공장용지

(공업용)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48 2025-01-31

시가참고 646,000 

c
향양리

351-8

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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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

1.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1.1.1. 비교표준지 선정

×
그 밖의 요인
보정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

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

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

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표준

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

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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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세각(가)
사다리

평지
363,900 A

향양리

351-6
290 대 단독주택

(경기도 파주시 ) (2025.01.01 기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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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시점수정

1.1.3. 지역요인비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

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

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추정 적용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산출계산식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계획관리

경기도 파주시 (25.01.01~25.02.06 ) (계획관리)

2024.12.01 ~ 2024.12.31 : 0.118

( 1 + 0.00118 * 37/31 )

 ≒ 1.00141

0.141

(1.00141)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

적 요인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

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ㆍ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정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 2025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로 2024년 1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반올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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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개별요인비교

❚일련번호 1 / 비교표준지 A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기타

조건
장래 동향, 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0.64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 상태(한

면/각지), 본건 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합니

다.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8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627

“개별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다. 개

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ㆍ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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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 / 비교표준지 A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0.77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 상태(한

면/각지), 본건 일부 현황도로, 형상(부정형/사

다리) 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기타

조건
장래 동향, 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755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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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3 / 비교표준지 A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0.83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 상태(한

면/각지), 형상(부정형/사다리), 면적 등에서 열

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기타

조건
장래 동향, 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813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8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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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4 / 비교표준지 A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기타

조건
장래 동향, 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960

격차율 의 견

상호 대등합니다.

상호 대등합니다.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 상태(한

면/각지) 등에서 열세합니다.

환경

조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0.98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8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조건 항목(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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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그 밖의 요인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비교사례 기준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비교사례(×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사례가 거래사례인 경우는 사정보정하여 가격산정함)
 - 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

래사례나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격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격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 유사토

지 가격수준과 경매통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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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례선정

❚시점수정

※ 2025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로 2024년 1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반올림)

평가사례 d 계획관리

- 경기도 파주시 (25.01.31~25.02.06 ) (계획관리)

( 1 + 0.00118 * 7/31 )

 ≒ 1.00027

0.027

(1.00027)

구분 용도지역 산출계산식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573,000 d
향양리

356-15

대

(주거나지)
계획관리지역 248 2025-01-31 경매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교사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

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다음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기호

선정 비교사례

기호 종류

A d 평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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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격차율검토

※ 시점수정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반올림 / 개별요인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격차율검토

이용상황 격차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비 고

환경조건 상호 대등합니다. 1.00

획지조건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면도로 상태(각지/한면), 형상(사다리/부정형) 등에서 우

세합니다.
1.04

가로조건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가로의 폭[세로(가)/세로(불)], 계통 등에서 우세합니다. 1.06

접근조건 상호 대등합니다. 1.00

1.00141

A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1.733 1.7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경매통계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 기호 용도지역

비교사례 기준

- 시점수정(경기도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기간: 25.01.31~25.02.06): 1.00027

-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 대등합니다.(1.000)

- 개별요인:

조건 항목별 의견 격차율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시점 가격”

과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평가목적, 인근지역 지가수준, 최근 부동산 경기 추세 및 동향 등을 종합 참작하

여 비교표준지에 적용되는 그 밖의 요인비교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비
교
표
준
지
A

비교사례
d 기준
비교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사정
보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행정적조건 상호 대등합니다. 1.00

기타조건 상호 대등합니다. 1.00

- 1.000 1.06 1.00 1.00 1.04 1.00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1.00 1.102 631,616 1.733

비교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표준지가격(원/㎡) 시점수정 산출단가(원/㎡)
표준지

A
결정치

363,900

누계치

573,000 1.00027

364,413 1.73

행정
조건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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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 유효숫자 셋째자리(십만원미만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

605,000 

512,543 513,000 

4 A 363,900 1.00141 1.000 0.960 1.73 605,217 

1.730.8131.0001.00141363,900 A3

1.73 475,978 476,000 2 A 363,900 1.00141 1.000 0.755

적용단가
(원/㎡)

1 A 363,900 1.00141 1.000 0.627 1.73 395,283 395,000 

상기 제 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한 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식＝공시지가(원/㎡)×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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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합계 345,114,000                                            

1 395,000                             53 20,935,000                                              

97,580,000                                              

3 513,000                             3 1,539,000                                                

4 605,000                             372 225,060,000                                            

205476,000                             2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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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1.2.1. 거래사례산정

❚거래사례선정 기준

❚거래사례선정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
2024-07-16 60,000 625,000 ㄱ

향양리

356-11

대

(주거나지)
계획관리지역

96

토지단가
(원/㎡)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거래시점

거래가격
(천원)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

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

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지역요인,개별요인)

연면적(㎡)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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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정보정

1.2.3. 시점수정

계획관리

- 경기도 파주시 (24.07.16~25.02.06 ) (계획관리)

( 1 + 0.00151 * 16/31 ) * ( 1 + 0.00120 ) * ( 1 + 0.00164 )

* ( 1 + 0.00124 ) * ( 1 + 0.00121 ) * ( 1 + 0.00118 )

* ( 1 + 0.00118 * 37/31 )

 ≒ 1.00869

0.869

(1.00869)

※ 2025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로 2024년 1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반올림)

거래사례 ㄱ

구분 용도지역 산출계산식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

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 의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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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지역요인비교

나. 개별요인비교

❚일련번호 1 / 거래사례ㄱ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기타

조건
장래 동향,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660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

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 의견 비교치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0.66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본건 일부 현황도로

등 에서 열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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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 / 거래사례ㄱ <주택지대>

기타

조건
장래 동향,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790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0.79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본건 일부 현황도로,

형상(부정형/사다리)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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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3 / 거래사례ㄱ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기타

조건
장래 동향,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0.850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0.85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형상(부정형/사다

리), 면적 등에서 열세합니다.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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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4 / 거래사례ㄱ <주택지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기타

조건
장래 동향,기타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격차율 1.000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1.00 상호 대등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

로 상태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조건 항목(세항목) 격차율 의 견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가로

조건
가로의 폭ㆍ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상호 대등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상호 대등합니다.

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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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합계 360,106,000                                            

3 536,000                             3 1,608,000                                                

4 630,000                             372 234,360,000                                            

1 416,000                             53 22,048,000                                              

2 498,000                             205 102,090,000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 유효숫자 셋째자리(십만원미만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

1.000 630,431 630,000 4 ㄱ 625,000 1.000 1.00869 1.000

498,000 

3 ㄱ 625,000 1.000 1.00869 1.000 0.850 535,867 536,000 

416,085 416,000 

2 ㄱ 625,000 1.000 1.00869 1.000 0.790 498,041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ㄱ 625,000 1.000 1.00869 1.000 0.660

상기 제 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한 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식＝사례단가(원/㎡)×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일련번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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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

2.1. 재조달원가

2.1.1. 건물표준단가

2.1.2. 부대설비 내역

부대설비란 건물표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일련번호
부대설비 내역

전기 위생, 급ㆍ배수 난방 승강기 기타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합니

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

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재조달원가는 건물표준단가에 부대설비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재조달원가 = 건물표준단가

가 ○ ○ ○ - -

- 감가수정액

※출처: 『건축물재조달원가 자료집』. 한국부동산연구원. 2023년

일반주택
철골조 철골지붕틀

아스팔트싱글
4 1,744,000 

40

(35~45)

건물표준단가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부대설비보정단가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구조용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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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재조달원가 결정

2.2. 감가수정

가 1층 1,200,000 2006-11-23

※감가누계액: 천원 미만 올림

18 18/40 540,00040 18

일련번호 층
제조달원가

(원/㎡)
사용승인일자

내용
연수

경과연수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

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

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에 따른 감가

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

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수정하였습니다.

유효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되 감정평가 목적, 대상건물의 규모 및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용도, 부대설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층 용도
표준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비고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경과연수 ÷ 내용연수)

가 1층 단독주택 1,200,000          0 1,200,000          

감가율
감가누계액

(원/㎡)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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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가법의 적용

2.3.1. 적용단가

2.3.2.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수목 - 10여주 4,500,000 -

㉢ - 창고 80,000 18.6 1,488,000 -

층 용도
건물단가
(원/㎡)

사정면적
(㎡)

합계 80,983,000 

-㉡

※단가: 천원 미만 절사

일련번호

㉣ -

적산가액(원) 비고

가 1층 단독주택 660,000 116.8 77,088,000 -

3.6 1,044,000 

-가 1층 단독주택 1,200,000 540,000 660,000 

일련번호 층 용도
재조달원가

(원/㎡)
감가누계액

(원/㎡)
적용단가(원/㎡) 비고

㉠ - 주택일부 290,000 4.7 1,363,000 -

- 주택일부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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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1. 토지 시산가액의합리성검토 및 결정 의견

2. 건물 시산가액의합리성검토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

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조달원가 및 감가수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

상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가 77,088,000                                                  77,088,000                                                  

합계 345,114,000                         360,106,000                         345,114,000                         

3 1,539,000                             1,608,000                             1,539,000                             

4 225,060,000                         234,360,000                         225,060,000                         

1 20,935,000                           22,048,000                           20,935,000                           

2 97,580,000                           102,090,000                         97,580,000                           

감정평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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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물건 감정평가액의 결정

-

건물 116.8 660,000 77,088,000 -

합계 430,597,000 

토지 633 - 345,114,000 -

용도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제시외수목 (10 여주) - 4,500,000 -

제시외건물 (26.9) - 3,8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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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토 지 감 정 평 가 명 세 표

B12501-F-2201

계획관리지역 53 531 경기도 351-45 대 일부현황도로395,000 20,935,000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계획관리지역 205 2052 (동소) 353-12 대 일부현황도로476,000 97,580,000

계획관리지역 3 33 (동소) 353-13 대 513,000 1,539,000

계획관리지역 372 3724 (동소) 356-16 대 605,000 225,060,000

경량철골구조 116.8 116.8가 (동소) 356-16 단독주택 1,200,000660,000 77,088,000

기타지붕(판넬)(위지상) x22/40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말길

65-5

소 계 \422,202,000

경량철골구조 (4.7) 4.7[제시외건물] 356-16 주택일부 290,000 1,363,000

아스팔트슁글㉠ 경기도 (위지상)

지붕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경량철골구조 (3.6) 3.6㉡ (동소) 356-16 주택일부 290,000 1,044,000

아스팔트슁글(위지상)

지붕

목구조 (18.6) 18.6㉢ (동소) 353-12 창고등 80,000 1,488,000

목조지붕(위지상)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토 지 감 정 평 가 명 세 표

B12501-F-2201

소 계 \3,895,000

[제시외수목]

소나무, (10여 주) 10여 주㉣ 경기도 356-16 수목 일괄- 4,500,000

단풍나무등파주시 (위지상)

파주읍

향양리

합 계 \430,597,000.-

이 하 여 백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토지 감정평가명세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Page : 1

B12501-F-2201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소재 "향양1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부속토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2):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부속토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3): 본건은 부정형으로서 주거용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4): 본건은 부정형으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2):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3, 4): 본건 동측으로 본건 일련번호(1, 2)를 포함하여 약 3~4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혼선생묘(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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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501-F-2201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 2)는 지목 '대'이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Page : 1

B12501-F-2201

(1)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건물로서,

 

외벽: 치장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으로 마감되어있습니다.

 

 

(2) 이용상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내부는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태평양제 B12501-F-2201 호

광 역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 351-45 외

S

N

-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태평양제 B12501-F-2201 호

지 역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 351-45 외

S

N

-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제시외건물(미등기)

도로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등기)

평가건물 3층 이상

태평양제 B12501-F-2201 호

지적 및 건물개황도

범 례

-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태평양제 B12501-F-2201 호

건물이용상태및임대내역

-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주위전경(북측에서 촬영)】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사진용지



사 진 용 지

【주위전경 및 일련번호(1)】

【일련번호(2)】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사진용지



사 진 용 지

【일련번호(4)】

【일련번호(가)】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사진용지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 ㉠, ㉡】

【제시외건물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사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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